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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식(食)파라치 경계령

베이징지사

▶ 진화하는 중국의 식(食)파라치

•  불량식품이나 식품안전법 위반 등 사례를 찾아 신고해 보상금을 타는 식(食)파라치들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계대상이었다.

• 산동성 소재 짜오좡(枣庄)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쌀에 원료표·영양성분표·생산허가증이 없음을 발견

한 소비자가 2015년 2월 이를 고소하여, 2017년 법원이 구매금액 8,070위안(약 140만원)의 10배

를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한 판결은 자금력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식파라치의 진화가 현재진행형

임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식파라치는 약 3,000명으로 식품관련 

신고건수 대다수가 이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강화되는 중국의 소비자 보호

• 식파라치가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권익 보호 추세가 있다.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으로 중국 전역에서 6명의 유아가 사망하고 30만명이 피해를 입은 이후, 중국은 「식품안전

법」을 시행하고 「소비자권익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다.

• 올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소비자의 날’인 3월 15일을 맞아 소비자신고 전용웹사이트인 ‘전국

12315인터넷플랫폼’을 개설하여, PC나 전화 뿐만 아니라 모바일 SN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기업은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기업은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구매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식품안전법」을 위반

한 제품은 배상은 물론 자발적 제품수거(리콜)도 해야 하므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자료 : 1. 腾讯新闻 「枣庄乐天玛特销售三无大米被判十倍赔偿」

                 2. 무역협회 「중국 식파라치 현황과 대응방안(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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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권익보호는 시장경제 발전의 통상적 절차이다. 하지만 중국 식파라치들은 이러한 규정을 이용

하여 외국기업과 그 제품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여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   한국 기업들은 식파라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국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국의 「식품안전법」 

등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對중국 수출품의 통관, 검역, 중문 라벨링 제작 등을 추진해

야 한다.  

•   aT는 현재 ‘2016 중국 식품안전법령집’을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에 게시하여 중국

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對중국 수출업체의 통관, 검역, 중문라벨

링 제작을 지원하는 ‘현지화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현지화지원사업 관련 안내 및 신청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령 KATI에서 확인하세요!


